
일본의
지방자치체 개요

지방자치의 법률상 위상

일본국 헌법(초)

제 8 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
방자치의 본 취지에 의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93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2 지방공공단체의 장 ,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밖의 관리(직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
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 사무를 
처리하며 ,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며 , 법률의 범
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
에 의하여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제
정할 수 없다 .

일본의 지방자치는 일본 헌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1946
년에 공포된 일본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의 한 장이 만들
어져 , 지방자치의 기본이 보호
되고 , 지방자치 제도가 법률상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
일본 헌법은 제8장을 “지방
자치” 로 제목을 붙이고 4개
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

• 즉 ,  첫번째로  지방자치의 
존중과  그  기본원칙을  첫
머리에 내걸고,

• 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의
회의  의원의  선임을  직접 
공선으로 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광범한 행
정사무에  대해서  광범한 
권한을 지녀야 할 것을 명
시함과  동시에  법률의  범
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부
여하고,

• 네번째로 특정 지방자치에
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
정에  대한  제약을  내걸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입각하여 많
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 그 중에서 지방
자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법
률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것
이 “지방자치법” 이다 . 지방자
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중핵
을 이루는 주민 , 의회 , 집행기
관 등에 대해 규정하여 ,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의 관계 등 지방자치
단체의 위치에 대해 제정하고 
재정 등 그 운영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자치
는 헌법을 비롯한 국법체계 속
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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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근거

지방자치법에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도부현（都
道府県）및 시정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일본의 체계적인 지방자치

제도는 메이지（明治）중기 , 일
본의 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
서 정부에 의해 도입된 것을 기
초로 하고 있다 . 당시의 제도는 
지사가 국가로부터 임명되는 
등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통제가 강하여 지방자
치로서는 불충분한 구조였으
며 , 개별제도 중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많다 . 도
도부현 및 시정촌은 이 시대에 
설립된 이후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치권 강화의 과정을 거
쳐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수

지방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단위를 몇 단계로 두는가
는 제각기 나라의 지리적 조건 , 
인구규모 , 지방 행정사무의 내
용, 중앙집권의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광
역적 지방자치단위로서의 도
도부현과 기초적 지방자치단
체로서의 시정촌의 두계층으
로 되어 있다 .
또한 , 일정 규모 등을 가지고 
있는 시 등이 , 일반적인 도도부
현의 사무로 되어 있는 일을 처
리하도록 한다 . 정령지정도시 , 
중핵시 및 특별시의 제도가 있
다 .

지방자치단체 규모 및 수

한마디로 도도부현 혹은 시
정촌이라고 해도 , 그 인구나 면
적은 다양하다 .

 도도부현을 보더라도 인구 
1,300만명을 넘는 도쿄에서 58
만여명의 돗토리현에 이르기
까지 , 면적 8만km2를 넘는 홋
카이도에서 2천km2가 안되는 

카가와현에 이르기까지 규모
가 다른 47개의 단체가 있다 . 
시정촌은 더욱 다양하다 . 인구 
약370만명을 넘는 요코하마
시에서 약 170명의 도쿄도 아
오가시마무라에 이르기까지 , 
면적 약 2,178km2(도쿄도와 거
의 동일)의 기후현 다카야마

시에서 약3.47km2의 도야마
현 후나하시무라에 이르기까
지 이 모든것이 시정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도도부현의 수는 47개단체
로 , 메이지 중기의 근대적 자치
제도 도입때와 변함이 없으나 , 
시정촌의 수를 보면 , 제2차 세

도도부현별로 본 지방자치체의 수

홋카이도 지방

1. 홋카이도 179

도호쿠 지방

2. 아오모리 40
3. 이와테 33
4. 미야기 35
5. 아키타 25
6. 야마가타 35
7. 후쿠시마 59

간토 지방

8. 이바라키 44
9. 도치기 26

10. 군마 35
11. 사이타마 63
12. 치바 54
13. 도쿄 39
14. 가나가와 33

츄부 지방

15. 니이가타 30
16. 도야마 15
17. 이시카와 19
18. 후쿠이 17
19. 야마나시 27
20. 나가노 77
21. 기후 42
22. 시즈오카 35
23. 아이치 54

시코쿠 지방

36. 도쿠시마 24
37. 가가와 17
38. 에히메 20
39. 고치 34

큐슈 지방

40. 후쿠오카 60
41. 사가 20
42. 나가사키 21
43. 구마모토 45
44. 오이타 18
45. 미야자키 26
46. 가고시마 43
47. 오키나와 41

츄고루 지방

31. 돗토리 19
32. 시마네 19
33. 오카야마 27
34. 히로시마 23
35. 야마구치 19

긴키 지방

24. 미에 29
25. 시가 19
26. 교토 26
27. 오사카 43
28. 효고 41
29. 나라 39
30. 와카야마 30

홋카이도 북방영토 6 개 촌 , 
도쿄도의 23 개 특별구를 제
외하고 , 일본에는 1,719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
(2012 년 10 월 1일 현재 )

출전 : 2012 년도판 전국 시정촌 요람 ( 총무성 자치행정국 시정촌 체제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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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전 후부터 줄어들고 있
다 .

 최근에 지방분권의 확고
한 주관을 만들기 위해 , 시정
촌 합병이 추진되어 왔다 (“평
성의 대합병” 이라고 말한
다). 1999년 4월 1일 시점에
서 3,229였던 시정촌이 2012
년 10월 말에는 1,719까지 감
소되었다 . 메이지이후 지금까
지 시정촌 합병은 두번의 고비
가 있었는데 , 시정촌제의 시

행 후 “메이지의 대합명” 으
로 약 7만에서 약 1만 5천으
로 , 대전후 쇼와 30년대의 “쇼
와의 대합병” 으로 약 1만에
서 3분의 1로 감소했다 . 

지방공공단체의 면적 및 인구

인구

인구 부ᆞ현 인구 시 특별구 인구 정촌

1 천만 이
상

1 1백만 이
상

11 5 만 이상 6

5 백만 이
상

8 5 십만 이
상

17 7 4 만 이상 17

3 백만 이
상

1 3 십만 이
상

43 5 3 만 이상 49

2 백만 이
상

10 2 십만 이
상

39 4 2 만 이상 105

1백만 이
상

19 1 십만 이
상

157 6 1만 이상 283

1백만 이
하

8 5 만 이상 266 5 천 이상 244

3 만 이상 178 1 1 천 이상 211
3 만 이하 75 1 천 이하 26

합계 47 합계 786 23 합계 941

지역

면적 부ᆞ현 면적 시 특별구 면적 정촌

1만 km2 
이상

7 1 천 km2 
이상

21 1 천 km2 
이상

8

5 천 km2 
이상

21 5 백 km2 
이상

120 5 백 km2 
이상

57

3 천 km2 
이상

13 3 백 km2 
이상

106 3 백 km2 
이상

85

2 천 km2 
이상

4 2 백 km2 
이상

116 2 백 km2 
이상

114

1 천 km2 
이상

2 1백 km2 
이상

162 1백 km2 
이상

188

1 천 km2 
이하

5 십 km2 
이상

119 3 5 십 km2 
이상

188

25 km2 
이상

71 6 25 km2 
이상

148

25 km2 
이하

71 14 25 km2 
이하

153

합계 47 합계 786 23 합계 941
출전：2010 년 국세조사 인구 등 기본집계 ( 총무성 통계국 ) 에 따라 작성

도도부현의 면적 및 인구

총인구
( 명 )

면적
(km2)

인구밀도
 (km2 당 )

훗카이도 5,506,419 83,456.87 70.2
아오모리 1,373,339 9,644.54 142.4
이와테 1,330,147 15,278.89 87.1
미야기 2,348,165 7,285.76 322.3
아키타 1,085,997 11,636.25 93.3
야마가타 1,168,924 9,323.46 125.4
후쿠시마 2,029,064 13,782.76 147.2
이바라키 2,969,770 6,095.72 487.2
도치기 2,007,683 6,408.28 313.3
군마 2,008,068 6,362.33 315.6
사이타마 7,194,556 3,798.13 1,894.2
치바 6,216,289 5,156.70 1,205.5
도쿄 13,159,388 2,187.50 6,015.7
가나가와 9,048,331 2,415.86 3,745.4
니이가타 2,374,450 12,583.81 188.7
도야마 1,093,247 4,247.61 257.4
이시카와 1,169,788 4,185.66 279.5
후쿠이 806,314 4,189.83 192.4
야마나시 863,075 4,465.37 193.3
나가노 2,152,449 13,562.23 158.7
기후 2,080,773 10,621.17 195.9
시즈오카 3,765,007 7,780.42 483.9
아이치 7,410,719 5,165.04 1,434.8
미에 1,854,724 5,777.27 321.0
시가 1,410,777 4,017.36 351.2
교토 2,636,092 4,613.21 571.4
오사카 8,865,245 1,898.47 4,669.7
효고 5,588,133 8,396.13 665.6
나라 1,400,728 3,691.09 379.5
와카야마 1,002,198 4,726.29 212.0
돗토리 588,667 3,507.28 167.8
시마네 717,397 6,707.95 107.0
오카야마 1,945,276 7,113.21 273.5
히로시마 2,860,750 8,479.58 337.4
야마구치 1,451,338 6,113.95 237.4
도쿠시마 785,491 4,146.67 189.4
가가와 995,842 1,876.53 530.7
에히메 1,431,493 5,678.18 252.1
고치 764,456 7,105.16 107.6
후쿠오카 5,071,968 4,977.24 1,019.0
사가 849,788 2,439.65 348.3
나가사키 1,426,779 4,105.33 347.5
구마모토 1,817,426 7,404.73 245.4
오이타 1,196,529 6,339.71 188.7
미야자키 1,135,233 7,735.99 146.7
가고시마 1,706,242 9,188.78 185.7
오키나와 1,392,818 2,276.15 611.9
전국 128,057,352 377,950.10 343.4

2010 년 10 월 1 일 현재

출전：2010 년 국세조사 인구 등 기본집계 ( 총무성 통계국 )



국세

(42.3 조엔 )
54.7%

국민에게 서비스 환원 국가와 지방의
세출총액 ( 통계 ) = 160.1 조엔

지방세

(35.1 조엔 )
45.3%

국가 : 지방

55:45

국가 : 지방

41:59

국민의 조세

( 조세총액 77.4 조엔 )

국가의 세출

( 통계베이스 )
66.2 조엔

41.3%

지방의 세출

( 통계베이스 )
93.9 조엔

58.7%

국고지출금
지방교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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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사무의 범위와 
재정구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
도부현 , 시정촌 모두 지역사회
의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
을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 법률에 의해 각각
의 역할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 원칙상 일률적으로 부여되
어 있다 .
즉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는 대단히 광범위
하며 , 정부의 사무중 외교ㆍ안
전보장ㆍ재판ㆍ검찰 등을 제외
하고 모든 내정분야에 미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은 매우 커서 , 지방자치단체 전
체의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같은 규모이다. 조
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 중앙정
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세원（稅源） 배분은 3:2이지만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세 , 국고
지출금에 의한 중앙정부로부
터 지방자치단체로 대규모의 
재정 이전이 있기 때문에 , 지출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전 지
방자치단체의 비율은 2:3정도
가 된다.

도도부현과 시정촌 사이의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 지방자
치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
팔하는 지방공공단체로서 광
역에 미치는 사항 , 시정촌에 관
한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않다고 안정된 사항을 행
한다. 시정촌은 도도부현이 설
시하기로 되어있는 사무 이외
의 모든 사무를 행한다.

 그러나 , 설제적으로 중앙정

부, 도도부현 , 시정촌간의 업우 
배분은 , 업무의 분야별로 각 단
계로 배분되어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 같은 분야의 업무가 각 
단계에 었어서 기능 분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에 지방의 자립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을 추진하
기 위해 , 국고보조부담금의 개
혁 ,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 배
분의 재검토 , 지방교부세의 개
혁이라고 하는 삼자의 일체적 
재검토 , 이른바 “삼위 일체의 
개혁” 이 행해졌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재정구조 (2010년도)

출전 :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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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재정구조 (2010년도)

지자체 세수입의 구성 (2010년도)

출전 : 지방재정의 상황 2012 년 3 월 ( 총무성 )

출전 : 지방재정의 상황 2012 년 3 월 ( 총무성 )

지방세
343,163
(35.2%)

지방채
129,695
(13.3%)

국고지출금
143,052
(14.7%) 지방교부세

171,936 
(17.6%)

그 외
187,270 
(19.2%)

세입총액 세출총액

민생비
213,163
(22.5%)

총무비
99,998
(10.6%)

토목비
119,592
(12.6%)

공채비
129,791
(13.7%)

상공비
63,984
(6.8%)

노동비
8,082
(0.9%)

그 외
8,135

(0.7%)

도부현세 시정촌세

교육비
164,467
(17.4%)

경찰비
32,164
(3.4%)

농림수산업비 
32,458
(3.4%)

위생비
58,124
(6.1%)

소방비
17,792
(1.9%)

고정자산세
89,613

(44.2%)

시정촌민세
87,485
(43.1%)

시정촌담배세
7,876

(3.9%)

도시계획세
12,555
(6.2%)

그 외
5,372
(2.6%)

도부현민세
54,767
(39.%)

자동차세
16,155
(11.5%)

지방소비세
26,419
(18.8%) 사업세

24,371
(17.4%)

경유인수세
9,175

(6.5%)

부동산취득세
3,789
(2.7%)

도부현담배세
2,561
(1.8%)

자동차취득세
1,916
(1.4%)

그 외
1,109

(0.9%)

단위 : 억엔

단위 : 억엔

총액
975,115

(100.0%)

총액
947,750

(100.0%)

총액
140,262
(100.0%)

총액
202,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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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의 세입 및 세출

도도부현 세입 세출

홋카이도 2,570,659 2,564,328
아오모리 743,010 727,316
이와테 731,181 688,285
미야기 856,381 817,486
아키타 659,031 648,925
야마가타 591,484 580,464
후쿠시마 858,468 826,406
이바라키 1,067,310 1,057,229
도치기 797,408 774,338
군마 814,043 800,398
사이타마 1,659,517 1,647,799
치바 1,611,004 1,590,676
도쿄 6,170,701 6,012,273
가나가와 1,879,312 1,863,346
니이가타 1,103,793 1,076,338
도야마 575,387 552,819
이시카와 543,309 532,413
후쿠이 504,267 495,635
야마나시 499,459 472,744
나가노 883,612 866,315
기후 768,838 749,962
시즈오카 1,141,769 1,123,935
아이치 2,166,393 2,149,964
미에 698,747 674,922
시가 519,174 512,253
교토 893,582 886,713
오사카 3,681,931 3,641,845
효고 2,235,045 2,221,660
나라 480,976 469,086
와카야마 550,916 539,469
돗토리 371,512 355,848
시마네 566,854 547,088
오카야마 728,511 716,989
히로시마 961,534 945,113
야마구치 707,878 693,920
도쿠시마 494,704 465,808
가가와 440,456 426,767
에히메 630,190 618,357
고치 451,258 431,835
후쿠오카 1,610,614 1,584,229
사가 470,394 451,023
나가사키 717,187 693,582
구마모토 835,842 808,369
오이타 592,458 578,032
미야자키 762,288 748,330
가고시마 820,406 796,744
오키나와 647,317 632,157
전국 50,066,112 49,059,536

( 단위 : 백만엔 )

출천 : 2010 년도 지방재정 통계연보 ( 총무성 )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
다 . 
그 하나는 “의결기관” 이다 . 
지방공공단체의 예산 및 조례
를 정하거나 , 해당 단체의 행
정 의사를 결정한다 . 도도부현
과 시정촌의 의회가 이에 해당
한다 .
또 하나는 “집행기관” 이다 .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접행하는 기관이다 . 도
도부현 지사나 시정촌장 , 기타 
각종 행정위원회가 이에 해당
한다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단
체장주의(대통령)” 를 채택하
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 쌍방이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 양자가 
독립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간
에 견제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
으로써 , 민주적인 지방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었다.
또한 , 지방 행정에 있어서 단
체장으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
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집
행기관으로서 단체장 외에 단
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 합의제 기관인 행
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행정위
원회의 예로서는 교육위원회
나 공안위원회 , 선거관려위원
회 등이 있으며 , 각각의 분야
에 있어서 행정 집행에 책임을 
갖는다 .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부지사 , 부시정촌장회
계 관리자

• 행정위원회

• 감사위원회

• 공안위원회

• 인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시민

의회시 / 정 / 촌장 , 지사

• 선거

• 조례 제정ᆞ개
정ᆞ폐지 청구

• 간부직원 해
직 청구

• 선거

• 불신임 의결

• 재의 ( 市議 ) 청구

• 의회 해산

• 의회 해산 청구

• 의원ᆞ수장 해직 청구• 선거

• 특별 감사 청구

• 임명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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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장 

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
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 지
방공공단체장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이 있다 . 

 지방공공단체장은 해당 지
방공공단체를 대표하는 기관
으로 ,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 임기는 4년이다 . 지
방공공단체장은 국회의원이
나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도

록 되어 있고 , 해당 지방공공
단체와 청부관계에 있는 자 등
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 .

 지방공공단체장은 지방공
공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
합적 통일을 확보하고 , 외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
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 
따라서 단체장은 각종 행정위
원회 등 다른 집행기관 분야에 
대해서도 통괄한다 .

 단체장이 갖는 권한 중 중요
한 것으로서 , 규칙제정권 , 예
산편성권 , 의안제안권 , 교육위
원회 또는 공안위원회 등의 행
정위원회 의원 및 부지사 , 부
시정촌장 및 기타 지방공공단
체 직원의 임명권이 있다 . 단체
장은 이와 같은 권한 외에 지
방공공단체의 의회 및 행정위
원회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지
방공공단체의 업무 전부를 집

행한다 .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
하게 걸친 업무를 단체장 자신
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 실
제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보
조기관이라고 부르는 부지사
(시정촌의 경우에는 부시정촌
장), 회계관리자 , 기타 다수의 
부, 과 , 계 등이 두어져 , 제각기 
정해진 업무 집행에 임하고 있
다 .

통상적인 도도부현의 조직도 통상적인 시정촌의 조직도

총무부

기획부

생활환경부

건강복지부

상공노동부

농림수산부

토목부

출납국

기업국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안위원회

경시총감

도/부/현 경찰본부장

지방노동위원회

감사위원

지사 부지사

회계관리자

공영기업 관리자

교육장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상업관광과

농정과

건설과

소방본부

회계과

기업국

인사위원회
( 공평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농업위원회

고정자산평가
심사위원회

감사위원

시장 부시장

회계관리자

공영기업 관리자

보건복지과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지방공공단체의 의회는 주민
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합
의제 기관으로 , 지방공공단체
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의원이 되기 위한 선거에 입
후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
일 것 , 연령 25세 이상일 것 , 선
거가 실시되는 지방공공단체

의 의회 의원선거권을 갖고 있
을 것 등의 자격 요건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
의원의 임기는 4 년이다 . 

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상한수
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조례
로 의원수를 정하게 되었다 .

교육위원회

교육장




